
원유- 석유제품 관세율 2%p 인하!
재경부 , 휘발유 소비자가 5- 6원 인하효과 … 안정되면 원상복귀

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003년 3월12일부터 2%p 인하된다.

재정경제부에 따르면, 정부는 최근 미국-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Dubai유를 기준으로 한

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는 등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유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원

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%p 낮추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하고 원유에 부과되던 관세는 5%에서 3%로, 휘발유·경유·등유 등 석유

제품의 세율은 7%에서 5%로 각각 조정된다.

휘발유의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리터당 5-6원, 물가 인하효과는 소매물가 기준으로 0.03%p 수준일 것으

로 예상된다.

관세율 인하 대상품목 및 세율

관세율표

번호
품 명

관세율(%)
현행 개정

2709 원유(나프타 제조용 제외) 기본 5 할당 3
2710 휘발유 및 그 조제품 할당 7 할당 5
2710 등유 및 그 조제품 할당 7 할당 5
2710 경유 할당 7 할당 5
2710 중유 할당 7 할당 5

†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현재도 할당관세 1% 적용

다만, 재경부는 향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하락하고 국내 소비자가격이 안정돼 세율인하 조치

를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원래의 세율(원유 5% 및 석유제품 7%)로 환원시킬 계

획이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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